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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규정01

ㆍ 학위논문 졸업심사는 예심 및 본심으로 진행

ㆍ 논문심사위원 : 지도교수 및 학과교수(또는 외부 심사위원(최대 2인)) 5인으로 구성

ㆍ 기술정책내규 제35조 7항

가.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
(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,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)

나. 국제 전문학술지(SCI, SCIE, SSCI)에 1편 이상 논문게재(또는 게재확정)
-단, 국제 전문학술지(SCI, SCIE, SSCI) 논문은 각각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2편으로
대체 가능함.

졸업요건중학술논문관련

졸업심사



신규정02

ㆍ 학위논문 졸업심사는 초심, 중심, 본심으로 진행

ㆍ 논문심사위원 : 기술정책협동과정 학과 운영위원 최소 1인을 포함한 5인

ㆍ 기술정책내규 제35조 7항

가.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
(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,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)

나. 국내외 학술지(SCI, SCIE, SSCI)에 1편 이상 논문게재(또는 게재확정)
-단, 국내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.

졸업요건중학술논문관련

졸업심사



신구대조표(16기이전의경우선택에따른준수사항)03

ㆍ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회

ㆍ 국외 학술지 1편 or 국내 학술지 2편

학술논문

ㆍ 예심 및 본심

ㆍ 심사위원: 지도교수 포함 5인

졸업심사

ㆍ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1회

ㆍ 국내외 학술지 1편

학술논문

ㆍ 초심, 중심, 본심

ㆍ 심사위원: 운영위원회 최소 1인 포함 5인

졸업심사

구규정 신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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